
■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

사업장 안내사항
1. 재해조사 관련

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전문가는 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6조 및 제56조의2 등에 따라 재해의 원인 규명 및 동종·
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사업장에서는 원활한 

조사 진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,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, 관련 

기록 및 데이터 조작 또는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 왜곡 등 재해 발생 현

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.

- 누구든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시 

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,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

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

* 위 위반 사항이 있을 시,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

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재해조사보고서 관련 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전문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6조 및 제56조의2
등에 따라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재해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

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, 재해조사보고서는 동종·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

수 있도록 대국민에게 공개(기업명 포함)할 계획입니다.

다만, 동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, 영업상 비밀,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

으며, 보고서 내용에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비공개 정보 여부 등 귀 

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. 추후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귀 사업

장에서 비공개 정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본 및 의견

서 서식 등을 우편 등으로 송부할 예정이오니,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기

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.

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

제71조의2,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

하였습니다.

관련 문의: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
